
재   결   서

 

사 건 번 호 : 15이중○○○○호

사  업  명 : 도로사업(○○-○○ ○○○○○○<○공구>○차)

이의신청인 : 길○○ 외 3명

사업시행자 :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재  결  일 : 20○○. ○○. ○○.

 

이 건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.

 

주        문

1.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○○. ○. ○○.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별

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금○,○○○,○○○,○○○원을 금○,○○○,○○○,○○○원으로 변

경한다.

3. 위 수용재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4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.

 

이        유

 

1. 이의신청의 경위

 



 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｢도로법｣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

하고, 이를 고시(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○○-○○호, 20○○. ○○. ○○.) 하였다.

  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

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,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○○. ○○. 

○○. 수용재결되었다.

 이의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.

2. 당사자의 주장

 가. 소유자의 주장

  1) 박○○은 잔여지를 수용하여 줄 것을,

  2) 길○○, 윤○○은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.

 

 나. 사업시행자의 의견

  1) 수용재결 시 이 건 잔여지 ○○ ○○○시 ○○읍 ○○리 775 ‘잡종지’ 280㎡(전체 774㎡, 편입 494㎡, 

계획관리)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이 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교각이 건설되면서 맹지가 되어 진출입

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매수하겠다.  

 

  2) 보상금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적정가격이다.

 

3. 위원회의 판단

 가. 박○○이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,

 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

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

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

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잔여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잔여지의 위치․형상․이용

상황 및 용도지역,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   관계자료(사업시행자 의견, 잔여지 현황사진 등)를 검토한 결과, 이 건 잔여지 ○○ ○○○시 ○○읍 ○○



리 775 ‘잡종지’ 280㎡(전체 774㎡, 편입 494㎡/계획관리)는 이 건 공익사업에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기 전에

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여오던 중 이 건 도로사업으로 편입 토지 및 잔여지 인근에 교각이 설치되면서 진출입로

가 협소하여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인근 토지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감에 따라 맹지의 성격이 강한 토지로 남

게 되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금회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.

 

  나. 당사자간 다투고 있는 보상금에 대하여는

   토지에 대한 보상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지가

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,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, 해당 

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, 생산자 물가상승률 

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․형상․환경․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,

 

   물건에 대한 보상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

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.  

    한편, 법 제84조제1항에 따르면,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

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는 바, 우리 위원회는 

대상 토지등에 대한 20○○. ○○. ○○.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위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졌는

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

하여금 다시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한 결과, 수용재결에서 정한 별지 

제1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금○,○○○,○○○,○○○원을 금○,○○

○,○○○,○○○원(개인별 보상금 내역은 별지 제1,2목록과 같이 함)으로 변경하고,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 

및 별지 제4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

다.


